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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

제목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안내

1. 관련

가. (교육부 · 문체부)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발표(23.1.19. )

나.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-659(2023.2.21. )

2.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

인정일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,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에서 학교급별

출석인정일수를 고려한 대회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

기 존(2022학년도) 변 경(2023학년도)

▪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,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
결석처리 허가 가능

초 중 고

5일 12일 25일

초 중 고

20일 35일 50일

4. 협조사항

-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할 경우 대한체육회에서

인정하는 공문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, 국가대표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*에 따라

엄중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 안내 요청

* 국민체육진흥법제2조(정의)

붙임 2023학년도 학교장 확인서(양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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